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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

 지난해 10월 15일 식품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지청장 강금식, 이하 ‘경기지청’이라 함)은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평택시 소재 ㅇㅇㅇ식품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에 대하여 110여 일간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경영책임자인 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2023년 2월 

10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직후 경기·평택지청 및 산업안전

보건본부 감독관 등 총 18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였다.

  그간, 고용노동부 경지지청은 사망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ㅇㅇㅇ식품 

제조업체의 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사건 발생 직후 해당 기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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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사망사고가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의 안전 확보 의무 불이행

으로 해당 공정에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결여된 상황에서 발생하였음을 

밝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된 것이다.

 강금식 경지지청장은 “앞으로도 경기지청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도 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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